
전기작업자의 제한

정전전로에서의 전기작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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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가 감전위험이 있는 전기기계·기구 또는 전로(이하 “전기기기등”)의 

설치·해체·정비·점검(설비 유효성을 장비, 도구를 이용하여  

확인하는 점검으로 한정) 등의 작업을 하는 경우

근로자가 노출된 충전부 또는 그 부근에서 작업함으로써 감전될 우려가 있는 경우 

작업에 들어가기 전에 해당 전로를 차단. 단, 다음의 경우 예외 적용

1

감전위험이 있는 전기기기등의 전기작업은 유자격자가 작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정전전로 전원차단 

및 공급작업 시에는 작업절차와 준수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또한 전기작업 전에 잠금장치 및 

꼬리표의 부착여부를 확인하고 해당 전압에 적합한 절연용 방호구를 설치하고, 작업에 적합한 

절연용 보호구를 착용해야 한다. 충전전로 인근에서 차량 등은 적정 접근한계거리를 유지해야 하고, 

정전·충전전로 등에서 전기작업 시 해당 작업에 적합한 절연용 보호구등을 사용하여야 한다.

전기작업에 대한 위험 방지

- �「유해위험작업의 취업제한에 관한 규칙」에 따른 

자격·면허·경험 또는 기능을  

갖춘 사람이 작업을 수행하도록 조치

- �생명유지장치, 비상경보설비, 폭발위험장소의 환기설비, 비상조명설비 등의 장치·설비의 

가동이 중지되어 사고의 위험이 증가되는 경우

- 기기의 설계상 또는 작동상 제한으로 전로차단이 불가능한 경우

- 감전, 아크 등으로 인한 화상, 화재·폭발의 위험이 없는 것으로 확인된 경우

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18조

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19조

제2편 안전기준 제3장 전기로 인한 위험방지  제318조 ~ 제323조

2024-교육혁신실-869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전기작업에 대한 위험 방지



전로차단은 다음 절차를 따름
2

정전전로 인근에서의 전기작업33
근로자가 전기위험에 노출될 수 있는 정전전로 또는 그 인근에서 작업하거나 정전된 

전기기기등(고정 설치된 것으로 한정한다)과 접촉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작업전에 

차단장치나 단로기 등에 잠금장치 및 꼬리표가 부착되어 있는지 확인

작업 중 또는 작업을 마친 후 전원 공급 시 근로자 또는 그 인근에서 작업하거나 정전된 

전기기기등(고정 설치된 것 한정)과 접촉으로 감전의 위험이 없도록 다음 사항을 준수

3

- 작업기구, 단락 접지기구 등을 제거하고 전기기기등이 안전하게 통전될 수 있는지를 확인

- 모든 작업자가 작업이 완료된 전기기기등에서 떨어져 있는지를 확인

- 잠금장치와 꼬리표는 설치한 근로자가 직접 철거

- 모든 이상 유무를 확인한 후 전기기기등의 전원을 투입

전기기기등에 공급되는 모든 전원을 

관련 도면,배선도 등으로 확인

개로된 진로에서 유도전압, 전기 

에너지 축적 위험 우려가 있는 

전기기기 등은 접촉 전 잔류전하를 

완전히 방전

전원을 차단한 후 각 단로기 

등을 개방하고 확인

검전기를 이용하여 작업 대상 

기기의 충전여부를 확인

차단장치나 단로기 등에 

잠금장치 및 꼬리표를 부착

다른 노출 충전부와의 접촉, 

유도 또는 예비동력원의 역송전 

등으로 전압 발생 우려가 있는 

경우 충분한 용량을 가진 단락 

접지기구를 이용하여 접지

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2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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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전기작업에 대한 위험 방지
제2편 안전기준

제3장 전기로 인한 위험방지  제318조 ~ 제323조



충전전로에서의 전기작업44
근로자가 충전전로를 취급하거나 그 인근에서 작업하는 경우 다음 조치 실시

1

- �충전전로를 정전시키는 경우 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19조(정전전로에서의 전기작업)에 따라 조치

- �충전전로를 방호, 차폐, 절연 등의 조치 시 근로자의 신체가 전로와 직접 접촉하거나 도전재료, 

공구 또는 기기를 통해 간접 접촉되지 않도록 조치

- �충전전로를 취급하는 근로자에게 그 작업에 적합한 절연용보호구를 착용시킬 것

- �충전전로에 근접한 장소에서 전기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해당 전압에 적합한 절연용 방호구를 

설치. 단, 저압인 경우 절연용 보호구를 착용하되, 충전전로에 접촉할 우려가 없는 경우에는 

절연용 방호구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 �고압 및 특별고압 전로에서 전기작업을 하는 근로자에게 활선작업용 기구 및 장치를 

사용하도록 조치

- �근로자가 절연용 방호구의 설치·해체작업 시 절연용 보호구를 착용하거나 활선작업용 기구 및 

장치를 사용

- �유자격자가 아닌 근로자가 충전전로 인근의 높은 곳에서 작업 시 근로자의 몸 또는 긴 도전성 

물체가 방호되지 않은 충전전로에서 대지전압이 50kV 이하인 경우 300cm 이내로, 대지전압이 

50kV를 넘는 경우 10kV당 10cm씩 더한 거리 이내로 각각 접근할 수 없도록 조치

- �유자격자가 충전전로 인근에서 작업 시 다음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노출 충전부에 다음 표에 

제시된 접근한계거리 이내로 접근하거나 절연 손잡이가 없는 도전체에 접근할 수 없도록 조치

* 근로자가 노출 충전부로부터 절연된 경우 또는 해당 전압에 적합한 절연장갑을 착용한 경우

* 노출 충전부가 다른 전위를 갖는 도전체 또는 근로자와 절연된 경우

* 근로자가 다른 전위를 갖는 모든 도전체로부터 절연된 경우

아무나 하면 
안돼! 작업에 들어가기 전에 

해당 전로를 차단

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21조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전기작업에 대한 위험 방지
제2편 안전기준

제3장 전기로 인한 위험방지  제318조 ~ 제323조



충전전로 인근에서의 차량·기계장치 작업55
충전전로 인근에서 차량, 기계장치 등(이하 “차량등”)의 작업이 있는 경우 차량등을 

충전전로의 충전부로부터 300cm 이상 이격시켜 유지시킬 것. 대지전압이 50kV를 

넘는 경우(이하 “이격거리”) 10kV 증가할 때마다 10cm씩 증가시킴

1

- �다만, 차량등의 높이를 낮춘 상태에서 이동하는 경우 이격거리를 120cm 이상으로 할 수 

있음(대지전압이 50kV를 넘는 경우 10kV 증가할 때마다 10cm씩 증가)

전로차단은 다음 절차를 따름

절연되지 않은 충전부나 그 인근에 근로자 접근방지, 제한할 필요가 있는 경우 

울타리를 설치하고 근로자가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조치. 다만, 전기와 접촉할 위험이 

있는 경우 도전성이 있는 금속제 울타리를 사용하거나, 상기 표에서 정한 접근 한계 

거리 이내에 설치 금지

1

2

- 조치 곤란 시 감전위험에서 보호하기 위하여 사전에 위험을 경고하는 감시인 배치

충전전로의 선간전압 
(단위 : kV)

충전전로에 대한 접근 한계거리 
(단위 : cm)

0.3 이하

0.3 초과 0.75 이하

0.75초과 2 이하

2초과 15이하

15 초과 37 이하

37 초과 83 이하

88 초과 121 이하

121 초과 145 이하

145 초과 169 이하

169 초과 242 이하

242 초과 362 이하

362 초과 550 이하

550 초과 800 이하

접촉금지

30

45

60

90

110

130

150

170

230

380

550

790

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22조

상기에도 불구하고 충전전로의 전압에 적합한 절연용 방호구등을 

설치한 경우 이격거리를 절연용 방호구 앞면까지로 할 수 있으며,

2

- �차량등의 가공 붐대의 버킷이나 끝부분 등이 충전전로의 전압에 

적합하게 절연되어 있고 유자격자가 작업을 수행하는 경우, 붐대의 

절연되지 않은 부분과 충전전로 간의 이격거리는 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21조제1항제8호의 표에 따른 접근 한계거리까지로 할 수 있음

[절연용 보호구 착용 및 절연용 방호구 설치 사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전기작업에 대한 위험 방지
제2편 안전기준

제3장 전기로 인한 위험방지  제318조 ~ 제323조



다음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근로자가 차량등의 그 어느 부분과도 접촉하지 않도록 

울타리를 설치하거나 감시인 배치 등의 조치 실시

충전전로 인근에서 접지된 차량등이 충전전로와 접촉할 우려가 있을 경우 지상의 

근로자가 접지점에 접촉하지 않도록 조치

3

4

- �근로자가 해당 전압에 적합한 안전보건규칙 제323조제1항의 절연용 보호구등을 착용하거나 

사용하는 경우

- �차량등의 절연되지 않은 부분이 안전보건규칙 제321조제1항의 표에 따른 접근 한계거리 이내로 

접근하지 않도록 하는 경우

절연용 보호구 등의 사용 및 확인66
다음의 작업에 사용하는 절연용 보호구, 절연용 방호구, 활선작업용 기구, 활선작업용 

장치(이하 “절연유 보호구 등”)에 대하여 각각의 사용목적에 적합한 종별·재질 및 

치수의 것을 사용

1

- 안전보건규칙 제301조제2항에 따른 밀폐공간에서의 전기작업

- 안전보건규칙 제317조에 따른 이동 및 휴대장비 등을 사용하는 전기작업

- 안전보건규칙 제319조 및 제320조에 따른 정전 전로 또는 그 인근에서의 전기작업

- 안전보건규칙 제321조의 충전전로에서의 전기작업

- 안전보건규칙 제322조의 충전전로 인근에서의 차량·기계장치 등의 작업

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23조

절연용 보호구 등이 안전한 성능을 유지하고 있는지를 정기적으로 확인

근로자가 절연용 보호구 등을 사용하기 전에 흠·균열·파손, 그 밖의 손상 유무를 발견,  

정비 또는 교환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즉시 조치

2

3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전기작업에 대한 위험 방지
제2편 안전기준

제3장 전기로 인한 위험방지  제318조 ~ 제323조


